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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법원-헌재 엇갈린 판단으로 
‘20년 소송 중인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
- 권익위, 학계 등 전문가 참석…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 토론회 개최
- 대법원·헌재 법률해석 차이로 겪는 피해 구제 방안과 권익위 역할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ㄱ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

러나, 동 법인이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

자 과세관청은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

분했다. 

  

   이에, ㄱ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

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

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 부칙이 삭제되었으므로 과

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

헌결정을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ㄱ법인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또다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ㄱ법인은 국민권익위에 법인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 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

현수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대희 백석대 부총

장, 조소영 부산대 교수, 홍종현 경상국립대 교수, 양태건 법제연

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의 조세소송으

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매

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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